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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…수출 경쟁력 강화
-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, 별도 신청 없이 특별 보안검색 가능 -

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A사는 그 동안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위해 

사전에 특별보안검색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전 신청하고 승인을 

받아야 해서 신속한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다.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 

개정*(’21.3.9)됨에 따라, 코로나-19 백신·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

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·승인(3일소요) 없이 바이오의약품을 

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를 통해, 국내 제약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

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.

 *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1의2호 신설(바이오의약품)로 추가적인 신청 없이 특별

보안검색 방식(폭발물흔적탐지 등)으로 검색 후 해외운송 가능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코로나-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

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* 대상으로 규정하는

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.

* X-ray 검색 시 형질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대체

ㅇ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*에 포함되어 있지

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

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.

* (기존 대상목록) 골수, 혈액, 유골·유해, 이식용 장기, 살아있는 동물 등



- 2 -

ㅇ 이에 따라,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하였고,

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

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.

<개정 전>

⇒

<개정 후>

① 특별보안검색 신청(제약사)

② 승인(지방항공청, 최대 3일 소요)

③ 보안검색(항공사)

1항 및 2항의 절차 생략

③ 보안검색(항공사)

□ 그러나,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

보안검색 신청·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

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

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“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

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

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항공보안과 오경헌 사무관(☎ 044-201-42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